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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 무  위  원 회

1 . 심사경과

. 가  제출일자 : 1995. 3. 21

, 나  제  출  자 :  대구광역시 ( )달서구청장 기획감사실장

. 다  회부일자 : 1996 3. 22

, 라  상정  및 의결

0 45  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( )임시회

· 1  제 차  내무위원회  상정 : 1996. 4. 1

· 1  제 차  내무위원회  의결 : 1995. 4. 1

2 (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:  기획감사실장 )김치권

. 가 제안사유

0  성서공단과  월배준공업지역등에  소재한  관내  중소기업체가  기업활동중 범적둔쟁

 이  발생했을  때  이들에게  법적인  도움을  줄  수  있도록  중소기업  전담 고물변초

 사  제도를  운영하기 위해

0  위촉된  고문변호사를  전문분야별로  따로  위촉  운영찰  수  있는  근정을 마현차고자

.함

. 나 관련근거

c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5  제 조 2 (  제 항 행정소송  수행자의  지정  및 노

 송대리인의 ) 선임 .  행정청의  장은  변호사를  소송대리인으로 ti 선임하 핼펑쏘쏭블

 수행하게  할  수 .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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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광역  시  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

 개정조례( ) 안  심사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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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다 주요골자

o  구  고문변호사를  현재 1  인에서  약간명으로 (  개정 안 2  제 조 1 )제 항

0 E  인이상의  고문변호사를  위촉할  경우에는  전문분야별로  따로 (  위촉 안 제』조 B제

)항

0  고문변호사의  직무에  관내  중소기업체의  기업활동과  관련된  법률사안의 자문에

 관한  사항 (  신설 안 3  제 조 1  제 항 5 )제 호

3. (  검토의견 전문위원 )황정근

 본 ( )  조례 안 은  관내  중소기업체가  기업활동중  법적분쟁시  제반  법률문제의 fi자둘

 응하도록  함으로써  중소기업을  공정한  경쟁속에서  안정적인  경영을  할  수 있도록

 고문변호사를  위촉할  수  있도록  하여  행정서비스를  강화하는  것이드로  원안대로 의

 결함이 .타당함

4.  질의  및 (  답변요지 답변자 :  기획감사실장 )김치권

 질  의  요 지  답  변  요 지

 중소기업전담  고문변호사  위촉시 수임  고문변호사를  위촉시  수임료 지급기준
0  료지급기준과

 위촉된  고문변호사가 중  에  의거  약간의  비용이  지급되며 고문

 소기업체에  법적인  도움을  즐  수 있는  변호사가  하는  법를자문사항은 관내

 것은  어떤  것이 ?있는지  기업체가  기업활동중  법적인 분쟁이

 발생했을  때  전문분야별로 법률문제

 전반에  관한  사항에  대하여  자문을 구

 할  수  있도록  위촉규정을 .둠

5.  토 론

0  토  론  자 :  류광현 의원

0  토론요지 :  법률  자문에  관한  사항을  중소기업체에  국한하던  것을  구민에게도 확대

 적용토록  수정의결해  줄  것을 (  동의 조례안 3  제 조 1  제 항 5 )제 호 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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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 수정안 요지

「.  심사결과 :  수정안 가결

 구분원안수정안구민생활과

 관련된  법률사안의 자문
f13  코 1  제 항 5제 호

 에  관한 사항


